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오탈자수정

세부내용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고시·공고 )에서 확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일부 발췌)

소비재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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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을다음과같이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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